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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과 일본의 의 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는 그 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전반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와 내용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구성체계1),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교ㆍ연구하고, 우리의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들을 살펴보며, 효율적인 의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은 기타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의 상위법으로서 국가보건의료가 지

향하는 의료의 목표와 기본적인 이념을 담아야 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법의 기본

이념과 정의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즉 총칙 부분에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과 효율

성 확보를 위한 목표의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명확한 의료의

정의와 관련 용어들의 합리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의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요

건만을 나열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재원 부

재가 문제되는 만큼, 기능의 최대화를 위해 인력부분은 인력 종별의 자격과 면허,

1) Klezkow ski B. M., Roemer M. I. and A. V. Der Werff: National Health System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WHO, 1984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

요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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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

한 기능별 세분화와 의료법인제도의 재정비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조직화의 부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부분을 구분하여 체제 및 재원의 확

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의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관련 위원회를 재편하여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법 전반에 걸

쳐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ㆍ절의 구

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고, 개정작업 시에도 각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법은 내용과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의료법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는 우선 국가보건의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료법의 체계를 개

편하고, 관련 법규들이 수직ㆍ수평적 정합성을 갖도록 하며, 전체를 조망한 체계

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단어: 의료법, 보건의료관련법규, 국가보건의료체계,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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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의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은 보건의료가 생산되고, 배치되고, 관리되는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정의의 운영 도구라 할 수 있다.2) 즉 의료법이란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그 나라 보건의료관련 법규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며, 그 아래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어 기타 의료관련 세부 법령의 근거가 되

는 기본법,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법규의 설정 근거는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

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포괄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의료의 기본을 정하는 각종 규정을 포함하여 그 목적은 국민의료

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에 있다. 이때 보건에 관한 국

민의 권리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

려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하여 단순히 소극적으

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미를 진다고 해석된다.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관장하는 상위의 법

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차례의 의료법 개정시 국가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을 전체

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

수정하는 수준이었으며, 각 부분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 의견수렴의 과정들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고, 의료법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설정 역시

2) 한국보건의료관리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1997, 1쪽.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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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료법은 그 내용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국가보건의료체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법체계가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그 체계 및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ㆍ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효과적

으로 관장할 수 있는 의료법의 개정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비교법학(Com p arative Law )적 방법4)으로 법체계가 유사한 한

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변천과정과 구성체계를 조감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요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부분별 구조적 체계와 규정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여 한국 의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법체계의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1997)와 허준평의「의료법 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1998)에

서 분석의 틀로 사용한 Klezkow ski B. M .5)등의 국가보건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

성요소에 의해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제공, 경제적 지원,

관리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구성요소 중 관리의 부분은 질(Qu ality)

4) 1916년 뮌헨대학에 독일 최초의 비교법연구소를 세운 비교법학자 라벨(Ernst Rabel,
1874~1955)은 그의 논문 비교법학의 과제와 필요성 에서 비교법학은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부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의 내용을 비교, 평가하는 해석론적 혹은 체

계적 비교법학, 둘째는 법질서의 역사적 관계를 탐구하여 상호간의 유사성과 공통요인을

밝히는 역사적 비교법학, 셋째는 법철학으로 귀착되는 법의 일반이론이다. 비교법학은

개별 법조문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질서가 작용하고 있는 바탕이 되는 생활과

그 법의 기능을 탐구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학문적 주요과제는 주의를 다해서 하나하나

의 소재를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최종고, 법학의 비교연구방법, 서울대

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5, 147쪽.
5) Klezkow ski B. M., Roemer M. I. and A. V. Der Werff: National Health System and

Their Reorientation Tow ards Health for All, WH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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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환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영국 N ation al Care Stan d ard s

Com m ission (N CSC)의 In d ep en den t H ealth Care N ation al Minim u m Stan d ard s

Regu lation s의 세부규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법의 새로운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구성체계 조감

↓

한국과 일본 의료법의 구조 및 내용의 분석

- 보건자원의 개발

- 자원의 조직화

- 보건의료제공

- 경제적 지원

- 관리 , 환자 입장의 질관리

↓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도출

↓

한국 의료법의 개정방향 제시

그림 1. 연구의 진행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범위를 밝힌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

본의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조감한다.

제3장과 4장에서는 의료법의 기능과, 국가보건의료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나라의 의료법을 Klezkow ski B. M .의 국가보건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

를 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을 하여 두 나라의 의료법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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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ㆍ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비교ㆍ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법의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

본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의료법 체계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연구에 의한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보고서, 단

행본, 연구 논문, 각종 단체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등을 참조하고, 의료법 체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Klezkow ski B. M .등의 WH O 보고서 (1984) N ation al H ealth

System an d Their Reorien tation Tow ard s H ealth for All "의 국가보건체계 하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와 부분적으로는 영국 N CSC6)의 In d ep en den t H ealth Care

N ation al Minim u m Stan d ard s Regu lation s의 세부 규정들을 사용한다.

6) N 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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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과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구성체계

2.1. 한국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

2.1.1. 국민의료법의 제정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한국의 의

료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 전쟁 와중에 국민의료법(법률제221호)으로 제정ㆍ

공포되었다. 이는 1944년 8월 21일 일본이 일제강점기하에서 의료인의 강제 징용

을 위해 만든 의료법인 조선의료령을 대치한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 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

률을 제정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현행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국민의

료법의 제정에 따라 이전까지 보건의료행정의 근거가 되어온 일제시대의 규정인

조선의료령은 자연 폐지되었다.7)

이때의 국민의료법은 제1장 의료업자, 제2장 의적부, 제3장 의료업자의 면허,

제4장 의료업자의 업무, 제5장 의료기관, 제6장 공의, 제7장 의료업자회 등 총7개

의 장에 43개의 조로 구성되었다.

특히 의료업자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보건원, 조산원ㆍ간호원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임무를 제1조에 규정하였다.

의료기관의 유형에서는 병원, 의원, 한의원, 의무실, 요양소 및 산실로 구분하

고 각각의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전문과목 등을 규정하였다.

2.1.2. 의료법으로의 개정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199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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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 20일에는 국민의료법의 명칭이 의료법(법률제1035호)으로 바뀌고

내용도 개정되었다.

먼저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두고 의원에 있어서는 입원환자의 취급을 위한 소정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업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업

무종사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 및

보건의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의료심의회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2.1.3. 1965년 일부개정

1965년 3월23일의 (법률 제1690호)개정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

에게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던 지정업무종사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의한 면허취소의 조항

을 삭제하였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이나 검안을 한 경우에 그 진

단서·검안서나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거나,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조산을

한 경우에 그 출생·사망이나 사산 등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 정

당한 이유가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만 함으

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4. 1973년 전문개정

이때는 유신헌법 제정에 따른 전문개정으로 의료법이 1962년 3월 20일 제정ㆍ

공포된 이래 사회여건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편중,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의료밀수

- 6 -



의 부적정 등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됨으로써 국민의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에 관한 제도적인 모순을 시정하며 의료질

서를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병원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였으

며, 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고 병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한방병원과 조산소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였다.

2.1.5. 1975년 일부개정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을 의료법인으로 제한하여 의료의 공익

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인설립에 부수되는 세제상의 문제와 사유재산

공공화의 난점 등으로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인제도를 임의규

정으로 하는 동시에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의사·치

과의사 및 한의사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개

정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1.6. 1981년 일부개정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인ㆍ허가 등의 규제 또는 처리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건사회부장

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법률 제3504호)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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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의료인의 자

질향상과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려 하였다.

2.1.7. 1986년 일부개정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

에 의한 한지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 무의지역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와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의료업무종사경력

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의사, 한약,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등의 명칭을 한의사, 한약,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등으로 변경하였고,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

의사에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의료인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1.8. 1987년 일부개정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48호) 개정에서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비윤리

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진료기관간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의 송

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 하였다. 특히 의료인중

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 변경

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 임무를 추가하였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는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자·아자·맹자

를 삭제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하며, 불구폐질자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장애자로 정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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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991년 일부개정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개정에는 저소득층 주민·노인 및 장애인등

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을 정규 공무원화하였다.

특히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

지시설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10. 1994년 일부개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에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

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

완하려 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 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 등 장

기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규모를

8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병원·한방병원은 20병상 이상에서 30병상 이

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

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하게 한 때 등을 추가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정

비·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진료에 공백을

피하도록 하였다.

2.1.11. 1995년 일부개정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개정에서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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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 을

지역보건법 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ㆍ추진하도록 하고,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을 추가하였으며,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의 정비를 위하여 보건소에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

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

2.1.12. 1997년 일부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개정에는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ㆍ규정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

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

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2.1.13. 1999년 일부개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대한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자·처리자로 하여금 그 적정처리를 증

명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미처리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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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7일 (법률 제6020호)개정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

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업무를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

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

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처방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1.14. 2000년 일부개정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주요골자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환자·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

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이 하

루를 휴업할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은 병원 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

나 종합병원 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

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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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신고만 하도록 개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

여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15. 2001년 일부개정

2001년 8월 14일(법률제6512호)에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의 담합행위

금지규정을 약사법에 구체적으로 신설함에 따라 동 담합행위규정 위반에 따른 의

료기관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51조를 개정하여 약

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에도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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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의료법의 구성체계

한국의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의료광고,

제5장 감독, 제5장의2 분쟁조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법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위임 명령으로는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과 의료법 및 의

료법 시행령의 규정사항에 의한 복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이 있다. 또한

의료법상 세부 조항에 의거한 위임명령으로는 우선 대통령령으로는 의료법 제55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과 한의사의수련및자격인

정에관한규정 이 있다. 행정각부령으로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선택진료에관한규칙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 간

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 안마사에관한규칙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의료법의 법단계적 체계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행정각부령(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진단용방사선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

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한의사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 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시행규칙

한의사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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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

일본의료법은 소화23년(1948년) 7월 30일 법률 제205호로 병원, 진료소 및 조산

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를

꾀하고, 국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의료 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나 의료 시설의 인적 구성, 구

조 설비, 관리 체제, 의료법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정 이후 현재까지 30

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의료계에서는 크게 네 차례의 대대적인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3.1. 1948년 의료법의 제정 (소화23년)

이때는 감염 등의 급성 환자가 많았던 시대로 전쟁 후, 의료 기관의 양적 정비

가 급선무로 인식되어, 의료 수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

비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법을 제정하였다.

2.3.2. 1985년 제1차 의료법 개정 (소화60년)

의료기관과 시설의 양적 정비가 전국적으로 거의 달성되었으나, 의료자원의 지

역 편재, 의료 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개정의 목표로 설정하여, 특히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질병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정의 내용은 도도부현 의료 계획 제도의 도입, 의료법인의 안정

성을 확보를 위한 자산요건의 통일, 업무 및 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지도

ㆍ감독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진료소의 설비와 기능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진료소 경영의 근대화,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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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1992년 제2차 의료법 개정 (평성4년)

인구의 고령화, 질병 구조의 변화, 의학기술의 진보 등에 대응하고, 환자의 증

상에 따른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시설을 그 기능별로 체

계화하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가와 의료종사자의 의료 제공의 이념 규정을 정비하

였고, 특정기능병원을 규정하여 고도의 의료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요양형 병상

군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재택의료를 추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질병양상의 변화와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업무에 질병예방운동시설과 질병예방온천이용 등을 포함하였다.

2.3.4 . 1997년 제3차 의료법 개정 (평성9년)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양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간호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제공체계, 환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 제공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명시하

고, 진료소에의 요양형 병상군의 설치,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제도를 새로이 추가

하였으며, 의료 계획 제도의 충실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2.3.5. 2000년 제4차 의료법 개정 (평성12년)

제3차 의료법 개정이후 의료보험제도 개혁협의회와 의료심의회 등은 대대적인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의료체제를 확립하고, 의료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 추진 및 의료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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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원의료의 체제정비

병상의 구분을 결핵병상, 정신병상, 감염병상 외에 종전의 그 밖의 병상 을 요

양병상, 일반병상으로 구분하고 병원의 시설 중 외부 위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는 필수설치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2) 의료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추진

환자의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3) 의료종사자의 자질향상

의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의사법과 치과의사법등에 의사의 임상연수를

필수로 하고(의사는 2년 이상, 치과의사는 1년 이상), 임상연수를 받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는 임상연수에 전념하고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진료소의 관리자로 하여금 의사, 치과의사가 임상연수를 필수적으로

마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진료소의 개설에 있어 연수를 마치지 않은 자는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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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일본 의료법의 체계

일본의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제2장의 2 의료계

획, 제3장 공적의료기관, 제4장 의료법인, 제5장 의업, 치과의업 또는 조산원의 업

무 등의 광고, 제5장의 2 잡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법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위임 명령으로는 방사선진료종사자등의 피폭

량의 측정방법 및 실효량, 등가량의 산정방법 , 의업과 치과의업 또는 병원과 진

료소에 관해 광고할 수 있는 사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지역 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일본 의료법의 체계

법률 정령(시행령) 성령(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방사선진료종사자등의 피폭량의 측정방법

및 실효량, 등가량의 산정방법(후생성)

의업과 치과의업 또는 병원과 진료소에

관해 광고할 수 있는 사항(후노성)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지역(후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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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의 구조적 분석

3.1. 의료법 (醫療法 )의 기능

법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능을 다하여야만 한다. 즉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법의 기능이기 때문

에 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하여 실현될 법

의 목적은 전체의 법질서로서 통일되어 법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법의 목적이

법의 내재적, 이념적 문제인데 비하여, 법의 기능은 외부적, 현실적 문제로서 제기

된다. 즉 법의 목적이 법의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면, 법의 기능은 법의 실천력에

대한 가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법의 기능은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법이 사회규범

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을 구체화, 현실화하

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

는 한, 법의 기능은 실제로 법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

다.8) 이에 따라 법학에서 말하는 법의 사회적 기능은 이해 관계의 조절 및 사회

통제의 기능, 행위 평가 및 분쟁 해결 기능, 정의 실현 기능, 국민의 인권의 보장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의 기능에 대입하여 의료법의 기능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법은 이 법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8) 홍성찬, 법학통론, 동방도서, 2001,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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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의료법의 제1차적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통제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통제적 기능이란 의료법이 의료와 관련된 모든 체계들을 통제하고 규율할 기

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료와 관련된 체계는 이후에서 살펴볼 국가보

건의료체계 하부 구성요소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 행위를 평가하고 분쟁을 해결할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은 의료의 이념과 의료행위의 정의및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을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9)에 대해 해결의 기능

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의료법은 국민의 인권보장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이기도 하며, 이를 위한 국고

보조 등이 이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의 기능을 세부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9) 의료행위는 그 위반 여부에 의해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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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료법의 기능

기능 세부내용

이해관계조절

및

사회통제기능

보건의료체계통제

- 인력

- 시설

- 자원

- 지식 및 기술

규제

- 광고

- 벌칙, 과태료 등

- 의료법 전반에 나타나는 기타규제 등

행위평가

및

분쟁해결기능

의료의 이념

의료의 정의

의료의 평가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등

인권보장

국민의 권리

의료인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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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료법과 보건의료체계

의료법 체계에 있어서 먼저 법적 체계10)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는 법률

외에 행정권이 일반적ㆍ추상적인 법을 정립하는 행위로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 이에 속한다. 현행 법령의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총리령 및 행정 각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법적 성격은 법

구조상 행정법에 속한다.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부분의 구조 및 요소와 관련이 있는 법률로서

다른 어떤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 비해 의료와 관련한 가장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 당위적으로도 의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의료법이 일차

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11) 그러므로 의료법이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성 요소들일 것이다.

10) 법학에서의 법체계, 법계는 여기서의 의미와 상이하다. 법계에 대한 법학 문헌의 정리

는 다음과 같다. 법은 국가 또는 민족의 개별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달하여

왔다. 따라서 법은 각 민족마다 그 문화에 상응하여 독특한 특색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어떤 민족의 문화는 타민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융합하기도 하여 수 개

민족에 공통하는 하나의 법영역법학에서는 이때 형성되는 하나의 법영역을 법의 계통

또는 법계(法系)라고 한다. 법계는 그 자체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끊임없는 변천과 타법계와의 교류를 거듭한다. 법계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형

태가 존재하나 대체로 대륙법계(Continental Law), 영미법계(Angro-American Law), 이

슬람법계(Islamic Law) 및 사회주의법계(Socialist Law)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법계로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들 수 있는데, 대륙법계는 프랑

스민법전, 독일민법전, 스위스민법전등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 여

러 나라의 법군(法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의 법도 이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 일체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적인 면

이 뛰어나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반면 영미법계의 경우 지리적으로 대륙의 직접적 영향이 적었던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과 전혀 이질적인 법계를 형성하여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부터 미

국에 계수되었고, 이는 다시 미합중국이 건설됨에 따라 독립적인 미국법이 되었으며 여

기서 영미법이 등장하게 되고 이를 대륙법계와 구분하여 영미법계라 한다. 영미법계의

나라에서는 법질서의 조직화ㆍ일반화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개개의 사건에 대

한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판례법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체계적ㆍ일반적인 법전이 없

다(판례법주의, 불문법주의). 그리고 공법, 사법을 구분하지 않는다. 나윤수, 서규석, 법학

으로의 초대, 법문사, 2000, 36~38쪽.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199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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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란 보건체계(H ealth System ), 국가보건체계(N ation al H ealth

System ), 보건의료전달체계(H ealth Care Delivery Sy stem )등과 동의어로 한 국가

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다. 즉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요인들간의 구조적ㆍ기능적 체계를 총칭하여 보건의료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것은 또한 사회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과 보건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한다.12)

보건의료체계는 관리, 자원, 재정, 조직, 의료제공의 5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

고, 보건의료체계의 밖에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체계의 목

표는 국민들의 건강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

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5가지 구성요소에는 의료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사람, 지식, 물자, 공간 등

의 보건의료자원,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구조와 활동의 구체화를 위한 조

직체계, 의료제공을 위해 각종 자원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의미의 재정,

관리적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관리13),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14)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2) 허정, 보건행정학 원론, 신광출판사, 1992, 384~385쪽.
13) 여기에서는 기획, 행정, 규제, 입법 등이 포함된다.
14) 최삼섭 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1996, 613~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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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욕구

건강

결과

관리

자원 조직 의료제공

재정

그림 4.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건강의 연관성15)

이 장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앞선 연구들,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1997)

와 허준평의「의료법 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1998)에서 분석의 틀로 사용한

Klezkow ski B. M .16)등의 국가보건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에 의해 좀 더

발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과 그 밖의 관련법률들의 체계와 내용을 비교ㆍ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의 기능을 다루는 두 나라의 의료법이 환자

입장에서 질적인 부분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영국의 N ation al Care Stan d ard s

Com m ission (N CSC)의 In d ep en den t H ealth Care N ation al Minim u m Stan d ard s

Regu lation s의 규정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5) Klezkowski B. M. 등의 국가보건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의 그림은 여러 문헌에

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국

민건강증진 기반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법령체계 정비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한 보건의료

제공체계와 건강의 연관성 의 그림을 인용하였다.
16) Klezkow ski B. M., Roemer M. I. and A. V. Der Werff: National Health System and

Their Reorientation Tow ards Health for All, WH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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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요소에 의한 두 나라 의료법체계의 분석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구성하고 있는 조문들을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조 구성요소들에 의해 살펴보았다.

표 4. 한국과 일본의료법에 나타난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구성요소

구성요소 한 국 일 본

보건 자원 의 개 발

- 인력

- 시설

- 장비 및 보급품

- 지식

법제2장 의료인

법제3장 의료기관

시행규칙 제2장

시행규칙 제2장

법제1장 총칙

법제2,3,4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등, 시행규칙 제4장

자원 의 조 직화

- 국가보건기관

- 건강보험사업

- 정부기관

- 기타 비정부기관

- 독립 사설부문

법제3장 의료기관

제3장 공적의료기관

제4장 의료법인

보건 의료 제공

- 예방

- 질병진료

- 재활

법제2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장 총칙 제1조의2

(의료제공의 이념)

경제 적 지 원

- 재정의 공공자원

- 고용주

- 보험자

- 지역사회의 기여

- 외국원조

- 기타

법제6장 보칙 제63조 경비보조등 법제3장 공적의료기관 제33조

국고보조

관리

- 지도력

-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 실행

모니터링과평가

- 규제

제2장 의료인 제4절 의료인단체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장 감독

제7장 벌칙

법제2장의 2 의료계획

법제5장의 2 잡칙

시행규칙 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의 관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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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의료법을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간략

하게 살펴보면 하부구성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긴 하나, 내용이나 체계의 균형면에

서 정교하지는 못하다. 특히 한국 의료법의 경우 일본 의료법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총칙 부분에 의료법이 담아야 할 의료의 정의나 의료의 이념에 관

한 내용이 없고, 재원이나 조직의 경우 공공부문을 뚜렷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의료계획의 근거 역시 미흡하다. 반면 일본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은

의료자원의 규율인 듯한 인상을 줄만큼 의료기관, 국가의 의료계획, 의료의 기반

시설 등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의료법이외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들이 그 종류와

체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좀더 수직적으로 각 부문별 의료법의 체계와 구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부문마다 관련된 법률이 다르므로 중요한 법은 그 내용까지 살펴보고, 비교

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들은 법률명(法律名)만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1. 각 부문별 한국과 일 본 의료법의 체계 및 주요 내 용

3.3.1.1. 보건자원의 개발 - 인력

보건의료 자원이란 의료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사람, 지식, 물자, 공간 등을

의미한다. 즉 의료 과정이 진행되는 공간과 그 속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

그리고 이들 제공자가 의료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 재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7) 먼저 인력과 관련해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지역보건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기타관

련법률18)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별만을 규정할 뿐, 의

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 등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각각 개별법으

17) 최삼섭 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2000. 537쪽.
18) 그 밖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정신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에도 보건의료관련

인력들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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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한다. 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인력에 관해서는 종별, 자격과 면허, 각 인력

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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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

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의사를 중심으로 그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확립함으로서 의료업무의 독점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무면허 의료인의 진료로 인한 피해발생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의료인력을 규정한 관련법률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인의 규정, 응

급의료에관한법률의 응급의료종사자 등,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의 공중보건의

사,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과 기타 전문 인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보건요원

과 진료보조자,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업자와 소독업종사자 등, 정신보건법의 정신

보건전문요원, 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조사원, 영양지도원, 영양사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학교보건법, 영양사에관한규칙, 전문의(한의사)의수련및자격인정

등에관한규정 등에도 의료인력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일본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의 종별에 약사와 기타 의료담당자를 포함하

고 있으며,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19)등 각각의 개별법에 면허

와 시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법이나 치과의사법, 기타 인력에 관

한 관련 법들은 그 구조가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권리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의 보호)20),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21),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의료법은 물론 인력들의 개별법에서도 의료인

의 권리를 나타낸 규정은 없었다.

의료인의 의무, 업무에 있어서는 한국의 의료법과 일본의 의사법, 치과의사법

의 규정이 유사한데, 한국의 경우22) 제17조 (세탁물의 처리), 제19조 (비밀누설의

19) 그 밖에도 치과위생사법, 치과기공사법, 임상검사, 위생검사기사등의법률,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법, 시능훈련사법, 임상공학기사법, 의지장구사법, 구급구명사법, 유도정복사

법, 진료방사성기사법, 언어청각사법등이 개별법으로 존재한다.
20)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

다. 의료인에게 면허된 범위의 배타적 자율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행위이며, 질병의 증상과 반응 등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환

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치료방법 선택과 의료행위 시행과정에 자율적 선택권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규자료집, 2000.
21) 이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중단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규자료

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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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제19조의2 (태아성감별행위등의 금지) 조항이 더 부여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보수교육, 임상연수에 관해서는 일

본이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23)

일본에 있어서 또 한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의 업무부

분에 있어서 제35조 (보건부에 대한 주치의의 지시)를 통해 보건부는 상병자의 요

양상 지도를 행함에 있어 주치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제37조 (의료행위의 금지)부분에서는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또는 준간호부는,

주치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는 때 이외에는 진료기계의 사용, 의약품의

투여 등 건강상 위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의

사, 치과의사 의외에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축소, 제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2)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의무들 중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6조 진료거부금지의무 특히 응급의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의사

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

는 환자의 생명·건강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의사의 진료가

기본적으로는 의사와 환자와의 계약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함부로 환자의 진료계

약의 청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의사의 진료업무가 공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즉 진료인수의무는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공법상(公法上)의 의무가 부

과된 것이다. 다음으로 제18조의 진단서등 에서는 교부권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교

부권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검안서 등은 사회생활

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의료인이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신

뢰를 받고 있어 제3자가 감히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하는 성격을 지니게 하는것이다. 따

라서 진단서·검안서 등 증명서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찰, 검안, 출생, 사망 등에 직접 관여한 의료인만이 이러한 증명서

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에서는 환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주의사항에 관한 충고 또는 어떤 증상에 대하여 주의할 것과 위급한 위

험을 염두에 두도록 할 것에 대한 충고를 하여야 할 의무로 환자에게 치료 중이나 그

후에 치료의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한

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규자료집, 2000.
23) 일본의 경우 병원관리자에게 병원 의사들의 임상연수를 권장할 것과 임상연수를 받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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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보건자원의 개발 - 시설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일본 의료법과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들에서 의

료기관의 내용과 기타 의료기관과 관련된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 즉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 기준, 의료

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 기타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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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의 경우 일본 의료법에는 병원, 진료소, 노인보건시설, 조산소,

요양형병원군, 특정기능병원으로 구분하여 그 종별이 기능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걸쳐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에 치중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한국 의료법24)은 의료법 제3조에서 각 의료

기관의 요건들을 명시하고,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시설 및 인력의 기준들을 시

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의료법이 의료기관, 의료시설에 관한

법률인 듯한 인상을 줄만큼 법과 시행규칙에 걸쳐 상당부분을 각 기관의 시설, 인

력기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비교적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의료법 제3장에 공적의료기관 의 장을 두어 사적의료기관과의 구

별을 두고 있으며, 제34조 (공적의료기관의 설치명령)에서는 후생대신이 의료의 보

급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적

의료기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때 국고는 예산이 정하

는 범위내에서 그 설치에 요구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과 관련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

한 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의 각 응급의료센터,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의 장기이식등록ㆍ장기이식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

조치법의 보건진료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각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요양기관과 연구시설, 검역법에 의한 예방접종지정기관, 학교보건법

에 의한 보건실, 구강보건법에 의한 기타의 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타의 관련 법률로 살펴본 지역보건법은 두 나라가 체계와 구조가 비슷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4) 한국의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상태

에서 하여야만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ㆍ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도 역

시 의료기관의 의료의 안전성이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관리 등 제반 사

항에 관해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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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보건자원의 개발 -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정보

장비와 물자는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장비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구 등으로 구분하였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및 정보에 관하여는 국가의 보건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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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물자의 부분에서는 한국 의료법의 경우 법제32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

치)와 시행규칙 제28조의5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등에 장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약사법 제2조 (정의)25)와 혈액관리법에서 관련 내용들을 규

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의료법 제20조 (병원등의 구조설비)와 시행규칙 제4장에서

진료용방사선시설의 기준, 설비, 한도 등 상당 부분을 방사선과 관련하여 규정하

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때 일본의 원폭피해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식 및 정보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보와 관련하여서는

25)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 ·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

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

정 91.12.31, 99.9.7, 2000.1.12>
④ 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65.4.3,

71.1.13, 2000.1.12>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⑦ 이 법에서 "의약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2>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⑨ 이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65.4.3, 97.12.13 법5454, 98.2.28>

⑫ 이 법에서 "신약"이라 함은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91.12.31, 97.12.13 법5454, 98.2.28>
⑬ 이 법에서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사람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용

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

용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응증을 갖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

을 말한다. <신설 91.12.31, 97.12.13 법5454>
⑭ 이 법에서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

한다. <신설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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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련 법률,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의료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약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등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및 정보

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본의 관계 법률 역시 사체해부보존법, 채혈및공혈사업취급법등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료법의 범위안에서만 보건의료자원의 개발부분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면 다

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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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의료법의 보건자원 구성요소

구성요소 한 국 일 본

인력

- 종별

- 권리와 의무

- 자격과 면허

법제2조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법제16조~제24조

법제5조~제11조

시행규칙제1조~제9조(면허)

법제1조의2 (의료제공의이념)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기타 의료담당자

법제1조의4 (의료관계자의 책무)

*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

시설

- 종별

- 종별시설기준

- 개설

법제3조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법제3조제3~7항

(의료기관 종별시설)

법제32조 (시설기준 등)

법제30조~제33조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제41조~45조

제2절 의료법인

법제1조의5 (정의)

병원, 진료소, 노인보건시설, 조

산소, 요양형병원군, 특정기능병

원

법제20조~제22조의2

(각각의 시설기준)

시행규칙 제2장 (병원등의 관리)

시행규칙 제4장 (진료용방사선 시설)

법제7조~제9조

개설허가, 개설등의 규제, 개설신

고등

법제34조 (공적의료기관의 설치

명령)

시행규칙 제2장 (병원등의개설)

법제39조~제68조의3

의료법인, 설립요건, 인가 등

장비 및 보급품

- 장비

- 보급품

법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행규칙 제28조의5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법제20조~제22조의2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장비

시행규칙 제4장

진료용방사선의 시설기준 및 관리

지식 시행규칙 제2장의2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의무, 실시방법,

실적보고 등을 규정

법제1조의4 (의료관계자의 책무)

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의료

관계자들의 꾸준한 진료, 연구,

연수를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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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구조와 활동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것을 조직체계에서 수행한다. 조직화의 정의는 목적달성을 위한 책임감을 부여

하고, 의사소통의 경로를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인 배열이다.26)

자원의 조직적 배치와 관련하여서 Klezkow ski등은 국가보건당국, 의료보험프로

그램, 기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독립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재

정이나 자원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27)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의 조직화된 배분은 보건자원을 상호효과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

며, 개별 환자나 지역사회 집단이 보건의료제공 메커니즘을 통하여 보건자원의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기관 및 인적 조직으로 구분하여 한국

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서 나타난 자원의 조직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최삼섭 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2000, 537쪽.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선행 연구에서는 국가보건당국이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것으로

서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소, 국립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 국공립 기관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이 이에 해당되고, 특히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국가가 운

영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배치와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로부터 지역보건사업의 계획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국가보건당국의 보건자원 배치에 관한 실질적 규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에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공보건기관과 민간보건기관으로 구분한 문

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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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와 관련된 자원의 조직에서 기관의 부분은 앞서 살펴본 보건의료자

원의 개발부분 중 시설의 부분과 중복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의료법 제3장 공적의료기관 을 통해 공적의료기관의 정의

와, 설치 명령,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의 규정은 두 나라

가 유사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의료법인에 관한 내용에서는 일본

이 의료법 제4장과 시행규칙 제5장을 통해 의료법인의 설립, 시설 및 자금, 법인

의 임원, 해산, 합병 등과 개설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적 조직의 공공 부문의 개념에서 한국의 경우28) 의료법 제5장의2 분쟁조정

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

며, 기타 위원회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지

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등에도 존재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약사법의 약사회 등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5장의2와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의료심의회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심의회의 심의 사항과 업무의 내용으로 볼 때 공공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내용은 다음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기관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지역보건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

조치법 등이 있어 효과적인 의료자원의 배치와 활용을 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에도 한국과 유사한 지역보건법, 그 외에 국립병원등의재편성을위한특별조치에관

한법률이 있다.

3.3.1.3. 경제적 지원

28) 국가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의 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고, 국가보

훈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과 기초

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이외의 조직에서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공익

단체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 중앙회, 대한결핵협회등 특정질병을 관리하

기 위한 공익단체,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특정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한국보건사회연

구원과 같은 연구단체 등 많은 조직들이 국가의 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허준편,
의료법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1998,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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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의 자원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경

제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 보험료, 기부금, 소비자의 직접 부담이 포함된

다.29) 의료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재원의 부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의료법의 경제적 지원 부분

구성요소 한 국 일 본

경제 적 지원

(공공부문) 제63조 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 의료인·의료기

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

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제33조 국고보조

공적의료기관에 있어 국고는

의료보급을 꾀하기 위해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도

부현, 시정촌 기타 후생대신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개설하

는 공적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

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설치

에 요구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고 규정

한국의 경우 의료법 제63조 (경비보조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재원의

29) 이러한 경제적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Klezkowski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공공: 정부 각 계층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기타 부처, 보건보험사업)
고용주: 산업 그리고 농업기관

조직화된 자생적 기관: 자선, 임의보험

지방, 지역사회 노력: 지방정부의 공공재원분담 및 보상서비스

외국원조: 종교적 자선사업, 국가적 지원, 유엔기관지원

사설기구: 개별부담

기타가용자원: 기부금,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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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타의 관련 법률, 즉 보건의료기본법 제19조의

비용의 보조 규정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

험법, 의료급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국고보조, 세금, 보험료, 기부금, 소비자의 직접 부담의 내용 등 재원과 관련

된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타의 혈액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전염병예방법들은 관련 위원

회의 운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일본 의료법의 경우 특이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공적의료기관의 장을

따로이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3장 공적의료기관의 법제33조 (국고보

조)를 통해 의료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도부현, 시정촌, 기타 후

생대신이 정하는 사람, 그가 개설하는 공적의료기관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 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개호보험

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3.3.1.4. 보건의료의 제공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점은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에서 열

거한 보건의료자원, 조직, 재정, 관리는 모두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수단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1차, 2차, 3차 의료로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의료법에는 직접

적인 규정보다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구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제공의 이념, 예방 및 질병치료, 의료전달 및 의료보험의 부분으

로 나누어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 체계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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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의 목적, 의료의 이념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는 한국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이 추구하는 의료법의 목적이

외에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

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의료법에서는 법제1조의2에 (의료

제공의 이념)에서 의료의 내용 및 원칙을 의료담당자와 의료를 받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의료를 받는 사람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행해지며 그 내용은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재활을 포함하는 양질이면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의료제공과 관련이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보건사업, 국가차원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기타 보건의료관련법규들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

건법, 학교보건법이 건강증진과 보건에 관련된 법들이고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전

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검역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건강증진이나 보건사업에 관련된 기타 법률은 정신보건 및 정신

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성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예

방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법, 검역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3.3.1.5. 관리

국가보건체계의 관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체제에 따라 상이하다. 관리의 요

소에 관한 Klezkow ski의 견해는 지도력(leadership), 의사결정(decision-m aking),

규제(regulation)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두 나라 의료법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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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지도력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감독, 지도와 명

령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와 명령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 법제2장의 2에 의료계획의 장을 두어 도도부현은 의료제공 체제확

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의료심의회 등이 의료와 관련된 전반의 사항

등을 심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의료계획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 단위 병원의 병상정비, 특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상

의 정비, 지역의료지원병원의 목표 설정과 의료제공시설의 정비 목표에 관한 사

항, 의료관련 기관들의 상호 기능 분담 및 업무의 연계, 인력확보, 의료체제의 확

보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의료계획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도 명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은 한국의 경우 의료인의

단체 중앙회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은 있으나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나 활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법제71조의 2에 (의

료심의회 등)을 두고 의료제공체계의 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사, 심의, 자문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전반에 걸쳐 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내용 분석의 장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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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질관리 측면에 서의 두 나라 의료법의 체 계 및 주요 내용

앞에서 살펴본 의료법의 기능에 의한 분석과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에 의

한 분석은 의료법의 양적 분석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의료법이 담고 있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의료법의 질적 측면이란 의료서비스 제공에 의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내용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분석의 틀로 영국의 N 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NCSC)의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의 규정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NHS(N ational Health Service)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경우 지난 50여년 동

안 존속하면서 NHS가 의료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나 사적 의료

체계는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고 있으며, 총 의료비 중에서 사적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0)

이러한 상황에서 NCSC는 Care Standards Act(CSA)의 변화를 꾀하여 영국 전

역의 민간의료 제공자들에게 개별의 Independent Health Care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한 환자를 위한 보호수단과 질보장의 수단으로 보건부장관에 의해 국가최소

기준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을 제

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2002년 4월 실시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부분의 내용으로, 환자를 위한 보호와 질관리의 내

용이 주류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이 환자의 보호와 질관리 및 질

보장의 측면을 얼마나 담고 있나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의료법은 국가가 규율하는 공공의료부분의 규정이어야 하지만 환자의 권

리가 신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해야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간과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생각된다.

영국의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에

30) 박형욱, 법의 발달과 의료체계론, 학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2001,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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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는 내용은 크게 정보의 제공, 의료의 질, 관리와 인력, 불평의 관리, 시설과

장비, 위험관리와 절차, 기록과 정보의 관리, 연구에 관한 8가지 부분이며 세부내

용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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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의 항목 및 그 내용

항목 내용

Information Provision

-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환자는 그들이 받는 의료에 관해 분명하고 정확한 정

보를 받아야 함

Quality of Treatment & Care

- 환자중심의 의료

- 환자 상태의 관리

- 질감독

- 죽음의 관리

- 환자의 관점

- 정책과 과정

의료는 환자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함

치료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의거 제공되어야 함

치료와 의료시설의 질관리는 보장되어야 함

환자의 죽음은 적절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야 함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 관점이 의료에 적용되어야 함

적절한 정책과 과정이 의료의 질을 보장해야 함

Management & Personnel

-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 인력정책과 절차

- 전문적 행위 코드의 승낙

- 보건의료종사자와 혈액감염

- 어린이보호

환자는 의료에 대한 고정인력을 보장받아야 하고 의

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환자는 적절히 고용ㆍ훈련된, 자격있는 의료진으로부

터 의료를 제공받아야 함

전문적 행위 코드를 따르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를

제공받아야 함

환자와 의료진은 혈액전파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선

안 됨

어린이는 학대로부터 효과적으로 치료, 보호되어야 함

Complaints Management

- 불평과정, 진행

- 불평에 대한 환자를 위한 정보

- 스탶의 중요성

환자는 효과적인 고소과정에 접근함

환자는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아야 함

의료진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

이 가능해야 함

Premises,Facilities & Equipment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 장비와 물품의 상태와 유지

-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안전과 의료의 적절성이 확보된 시설에서 치

료를 받아야 함

환자는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의 장비와 물품을 이용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환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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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Risk Management Procedures

- 위험관리정책

- 건강과 안정의 측정

- 의약품관리

- 주문, 보관, 약품의 사용과 처분

적절한 의료와 안전이 측정되어야 함

측정은 의약품의 안전과 안전관리를 보장해야 함

의약품, 드레싱과 의학적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Record & Information

Management

- 기록관리

- 보건의료기록의 만료

- 정보관리

기록은 법적 규정과 전문적 행위 권고기준에 맞추어

작성, 유지 보관되어야 함

환자에게는 적절하고 완전한 의료기록이 보장되어야 함

환자에게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안

에 모든 정보가 관리되어야 함

각각의 부분들은 결과가 지향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

실재적으로 Independent Health Care 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 Core Standards 세부 지침은 각 부분의 결과를 지향하는 세부 항목들

을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 의료법이 질적 측면

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분류 항목들의 포함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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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두 나라의료법의 NMSR 세부규정의 포함 여부

구분 한 국 일 본

Information Provision

-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8조(진단서등)

제20조(기록열람)

제22조(요양방법의지도)

제46~47조 의료광고 등

제1조의4(의료관계자의책무)

제14조의2

(의료등에관한사항의게시의무)

제60~70조 의료광고등

Quality of Treatment & Care

- 환자중심의 의료

- 환자 상태의 관리

- 질감독

- 죽음의 관리

- 환자의 관점

- 정책과 과정

제1조(목적)

제37조의2

(환자의진료의사의선택)

제1조의2(의료제공의 이념)

제1조의2(의료제공의 이념)

제30조의3~7 의료계획 등

Management & Personnel

-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 인력정책과 절차

- 행위특권

- 전문적 행위 코드의 승낙

- 보건의료종사자와 혈액감염

- 아이보호

제16~25조 의료인의 의무

제5~11조 자격과 면허

시행규칙 제19조

(의료인의실태등의신고)

제12~14조 의료인의 권리

제1조의4(의료관계자의책무)

제30조의3(의료계획)

시행령 제4조의7

(병원인력정원의특례)

Complaints Management

- 불평과정, 진행

- 불평에 대한 환자를 위한 정보

제54조의2~8 분쟁조정등

제54조의5(사실조사등)

Premises,Facilities & Equipment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 장비와 물품의 상태와 유지

-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30~45조 의료기관등

제42조(부대사업)

제7~22조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제18~22조

병원 등의 시설장비기준

시행규칙 제2장

의료기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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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 국 일 본

Risk Management Procedures

- 위험관리정책

- 건강과 안정의 측정

- 의약품관리

- 주문, 보관, 약품의 사용과 처분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행규칙 제4장

진료용방사선의 방호

Record & Information Management

- 기록관리

- 보건의료기록의 만료

- 정보관리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제21조 진료기록부등

시행규칙 제12~17조

진료기록 등

제21조 진료기록부등

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관한기록의 보존)

제21~22조

병원등의시설 및 기록정비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영국의 민간부

분의 의료의 질 보장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 Core Standards 과는 그 이념과 내용이 상이 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보호 수단들은 기타의 보건의료관련

법률들,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에서 세분화하여 규정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의 포함여부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도 어느 정

도는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먼저, Inform ation Provision 부분에서는 한국의 진단서, 기록열람,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광고의 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 역시 설명의 의무, 의료 등에

관한 사항의 게시 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Management & Personnel 부분 역시 의료인의 의무, 자격과 면허 등 두 나라

가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의료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의료법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의 제반 사항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내용은 일

본의 의료계획의 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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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ses, Facilities & Equipment와 Risk Management 부분에서는 일본의 의

료법이 기관, 시설, 장비의 기준, 관리의 면에서는 비교적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으

나 Complaints Management와 Record & Information Management의 부분은 한

국의 의료법이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의료법에는 제5장의2 분쟁조정의 장을 통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

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와 조정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

서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의료법의 상충성, 중복성, 유명무실한 의

료심사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의료법에 그 근거 조항이 있

으며, 기록과 정보의 면에 있어서는 의료인에게 부과된 진료기록 등의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들이 일본의 의료법에 비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영국 Independent Health Care N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의 목적과도 직결되는 Quality of Treatment & Care의 부분은 두 나라

모두 의료법의 목적이나, 의료제공의 이념에 의료의 중심이 환자임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질감독, 죽음의 관리, 환자 관점의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

았다.

위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의 환자의 보호, 의료의 질보장, 질관리의 측면에서는 한국

의 의료법이 환자의 보호 부분을, 일본의 의료법이 안전관리, 질보장의 부분을 더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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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과 일본 의료법의 구조에 의한 주요 내용 분석

4.1. 총칙

4.1.1 의 료의 개념과 정의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출발은 의료의 범위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국

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관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국민들의 의료의 필요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료

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에 대한 책

임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31), 더불어 환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 의료법의 총칙 제1조의2 (의료제공의 이념)32)에는 의료의 이념,

의료인, 의료의 내용 및 범위, 그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33), 의료관계자의 책무34)의 규정을 통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

와 의료관계자가 의료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방법,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 등을 명

시하고 있다.

31) 허준평, 의료법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1999.
32) 제１조의 ２　① 의료는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의 유지를 취지로 하여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의 담당자와 의료를 받는 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의

료를 받는 사람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행해지며, 그 내용은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

방을 위한 조치 및 재활을 포함한 양질이면서 적절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② 의료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초로 하고, 병원, 진료소, 간호

노인 보건 시설, 기타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 의료를 받는 자의 거택 등에서 의료제공

시설의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33) 제1조의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사항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민에 대

해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 제1조의4 ①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및 기타의 의료담당자는 제1조의 2에 규정

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의료를 받는 사람에게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기타 의료담당자는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설명을 행하고 의료를 받는 자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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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칙 부분에 있어 정의 의 부분은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들을

담아야 하는데, 일본 의료법의 경우 상당 부분이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정의의 부분 역시 의료기관에 중점을 두어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법은 정의의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제2조 (의료인)35)에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제3조 (의료기관)36)에 의료기관의 종

35)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ㆍ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

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6)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 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

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
개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

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⑤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

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

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

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

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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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간략한 각각의 요건들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의료의 의료법에는 국가의 의료에 관한 책임 부분의 일환으로 제2

장의2에 의료계획의 장37)을 두어, 지역의료기관과 병상에 관련된 사항, 시설 및

인력의 설비, 구급의료의 확보 등의 부분들을 계획하고, 의료계획의 달성을 위한

추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 의료인

87.11.28, 94.1.7>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

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37) 제2장의 ２　의료 계획(소화６０법１０９·추가)
제30조의 3 ① 도도부현은, 당해 도도부현에 있어서 의료를 제공한 체제의 확보에 관한 계

획(이하 의료 계획 )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의료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한다．

１. 병원의 병상(다음 호에 규정한 병상 및 정신병상，감염증병상 및 결핵병상을 제외하

고，진료소의 요양 병상을 포함한다．)의 정비를 꾀해야 하는 지역적 단위로서 구분한 구

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２. 2 이상의 전호에 규정한 구역을 합한 구역에 있어，주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한 특수한

의료를 제공한 병원의 요양 병상 또는 일반 병상, 의료에 관련된 정비를 꾀하여야 하는 지

역적 단위로서의 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３. 요양 병상 및 일반 병상에 관련된 기준 병상 수, 정신병상에 관련된 기준 병상 수, 감

염증 병상에 관련된 기준 병상수 및 결핵 병상에 관련된 기준 병상수에 관한 사항

４.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의 정비의 목표 그 밖 기능을 고려한 의료 제공 시설의 정비의 목

표에 관한 사항

５. 의료 제공 시설의 설비, 기계 또는 기구의 공동 이용 등 병원，진료소，약국 그 밖 의

료에 관한 시설의 상호의 기능의 분담 및 업무의 연계에 관한 사항

６. 휴일 진료，야간 진료 등의 구급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７. 벽지의 의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８. 의사 및 치과 의사 및 약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 종사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９. 전각호에 언급한 것 외, 의료를 제공한 체제의 확보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

~ (중략) ~
제30조의 5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의료 계획의 달성을 위해 병원 또는 진료소가 부족

한 지역에 있어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정비 그 밖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② 국가는 전항에 정한 것 외, 도도부현의 구역을 초과한 광역적인 견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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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정의에서 의료

인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두고, 각각의 임무를 규

정하고 있으며, 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

한, 의료인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의료법이 의사 중심

으로 규율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의 부분은 법

제1조의2 의료제공의 이념에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기타 의료담당자로

그 종별만 규정 할 뿐 각 인력에 관한 내용들은 의료법의 구조적 분석에서 살펴

보았듯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조산보간호부법, 그 이외의 구급구명사법, 치

과위생사법, 치과기공사법, 이학요법사법, 시능훈련사법, 작업요법사법 등을 통해

개별법에서 면허, 시험, 임상연수, 업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38)과 한의사의수련및자

격인정등에관한규정 에서 수련, 수련과정, 전공의의 정원, 국ㆍ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 전문의의 자격인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력은 그 직종이 다양하고, 그들의 업무의 영역과 활동 범

위가 서로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각각의 인력에

게 요구되는 자격과 면허의 요건, 의무, 조직, 질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등은 개별

법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4.3. 의료기관

한국 의료법에 비해 일본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은 의료기관, 의료시설, 장비

및 규격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의료기관을 그 기능에 따라 세

분화, 전문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의료법은 구조상으로 볼 때,

법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 제3장 공적의료기관, 제4장 의료법인, 시행규칙

38) 이 규정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8088호(1976.4.15)에 의하여

제정된 이후 1999년까지 9차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령 제622호(1979.2.27)에
의하여 제정되어 1996년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http :/ / hospitallaw .or.kr/ medicine-ir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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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의 개설, 제2장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의 관리, 제4

장 진료용방사선의 방호, 제5장 의료법인을 규정하여 상당부분이 의료기관과 관련

된 규정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법인의 부분으로 나뉘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개설의 기준39)과 시설기준40)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의료법에 비

39)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

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

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

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0.1.12>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삭제 <2000.1.12>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

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⑦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7>
40) 시행규칙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그 시설규격은 별

표 3과 같다. [본조신설 82.12.31]
시행규칙 제28조의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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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준의 정교함이나,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 관한 부분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의료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국의 경우 제도의 시행 당시 의료법인의 인가 목적이 의사 이외의 자

도 의사와 함께 비영리로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하여 병상공급, 의료시설 공

급의 대부분을 의료법인제도를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

었으나,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내 타 부처들의 이해부족으로 의료법인의 설립 목

적에 합당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료공급의 주당사자로의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1) 즉 공익성을 추구하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을 비롯한 다른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과 비교하여 보면

불평등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획일화된 구조로 인해 다양

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를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도 구체적인 명

시가 없다.

반면 일본의 의료법인42)은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위치의 공공서비스를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4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인제도는 법

적 성격에 있어 현실과 법규정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며, 일원화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

태를 띤 의료법인의 성격만 고수함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모순들이 발견되고 있고, 급변하

는 의료환경의 추세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그 개선의 대안으로 현

재 민법의 재단법인 성격을 띠는 의료법인에 더하여 변호사들이 모여서 설립하는 법무법인

처럼 일종의 합명회사의 성격을 띠는 일명 의무법인이라는 새로운 의료법인체를 창설을 제

안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1.169~170쪽.
42) 일본의 의료법인이란 의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원, 의사나 치과의사가 상시근무하는

진료소 또는 노인보건시설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서 시도도부현지사 또는 후

생대신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는 특별법인으로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별 분포로 본다면 50%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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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사적사업체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이 설립, 시설 및 자

금, 업무, 임원, 회계, 해산, 합병 등에 이르기까지 30여 개의 조항에서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65 -



표 15. 의료법에 규정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인 내용

구분 한 국 일 본

개설 제30조(개설)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9조(의료법인)
병원, 진료소 또는 노인보건시설을

개설하려는 사단 또는 재단

시설, 자금 제41조(시설 또는 자금)
의료법인은 업무에 필요한 자산을

가져야 함

성령제5장 제30조의34(자기자본)
그 자산 총액의 100분의20에 상당

하는 액수이상, 자기자본이란 자본

금 및 잉여액의 합계임

의료업무외의

부대사업

제42조 (부대사업)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제42조(부가적업무의 범위)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재교육

의학, 치의학에 관한 연구소의 설치

이외의 진료소 개설

정신장애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자 지역생활원조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유산소운동시설

기타의 보건위생에 관한 업무

기타 사회복지사업

설립의 요건 제44조(설립의 요건)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 정관구비

서류의 정비 제52조(서류의 정비 열람)
회계연도 이내에 구비서류 작성,
채권자는 언제라도 열람가능

해산, 합병 제55조(해산), 제57조(합병)
해산사유, 합병사유 및 인가

설립허가의

취소

제45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다음의 경우 설립허가 취소

-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

을 한 때

-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가 취

소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65조(설립인가의 취소)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다음의 경우

설립인가 취소

- 설립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

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을 개설, 재개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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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인의 설립과 취소의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규

정되어 있고 부대 사업의 경우 일본이 의료법 개정과정을 거치며 확대한 부분이

많으므로 범위나 내용면에서 충실하다. 또한 일본의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의 설립

부터 해산까지 의료법과 시행규칙(성령)에 걸쳐 정교하게 합목적성을 띄고 규정되

어 있으며, 시설과 자금, 정관 및 인력구성, 구비서류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의료법인 제도의 운영형태, 지배구조 및 재정문제, 조세정책

등에서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급변하는 의료환

경의 추세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의료의 전문화, 합리화 및 적절한 적응력을 갖기

위한 새로운 의료법인체의 창설을 모색해 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43)

4.4 . 재정

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재의 성격을 띄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제공자의 안정적인 의료공급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법적 정비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44)

두 나라의 의료법에는 국가가 담당하는 재정의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

만 경비보조, 국고보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 제63조 (경비보조등)45)에

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

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

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의 근

43)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의료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1.
44)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국민건강증진 기반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법령체계

정비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1999.
45) 제63조 (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

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 5454, 2000.1.12> [전문개정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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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재원의 영속성에 대한 고려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의 의료법 제33조 (국고보조)46)와 제34조 (설치, 명령)47)의 부분에서

는 국고는 의료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도부현, 시정촌 기타 후생대신

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그가 개설하는 공적의료기관에 대해 설치에 요구되는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존속을 위하여 재정의 부분은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재원조달

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효율적 전달을 위하

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4.5. 감독과 의사결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

는 법으로 국가는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범위를 관장하여 통제하며, 의

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부분이 감독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의료법에는 제5장

감독을 통해 제48조 (지도와명령)48),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등)49), 제50조 (시정

46) 제33조　국고는 의료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도도

부현, 시정촌 그 밖에 후생대신이 정한 자에 대해 그 개설한 공적의료기관에 대해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설치에 요구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7) 제33조 국고는 의료의 보급을 꾀하가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도부현, 시

정촌, 기타 후생대신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개설하는 공적의료기관에 대해, 예산이 정하

는 범위내에서 그 설치에 요구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 ① 후생대신은 의료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료심의

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전조에 규정하는 사람에 대해 공적의료기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48) 제48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

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

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1.7, 2000.1.12>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4.1.7>
49)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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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50)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의료법은 감독의 장을 따로이 두고 있지는 않으나, 법제34조 (설

치명령)51)과 제35조 (공적의료기관관한 명령, 지시)52)를 통해 공적의료기관의 감독

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감독의 내용들도 상당부분 발견할 수 있

다.

의사결정의 부분에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해 두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의료법 제54조의 2에서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53)를 두어, 사법부의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개정 94.1.7, 97.12.13 법 5454, 2000.1.12>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

5454>
50) 제50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

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

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전문개정 94.1.7]
51) 제34조 ① 후생대신은 의료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료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전조에 규정하는 사람에 대해, 공적의료기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국고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설치에 요구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

조한다.
52) 제35조　① 후생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공적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

하고，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의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설

비，기계 및 기구가 당해 공적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진료 또는

연구를 위해 이용되도록 할 것．

2. 의사법 제11조제2호 또는 치과의사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수련 또는 의사

법 제16조의2제1항 또는 치과의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 연수를 행하게 하

는데도 필요한 조건을 정비할 것．

② 전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후생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공적의료기관의 개

설자에 대해，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3)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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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받기 전에 의료분쟁의 조정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를 조사ㆍ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

나 현재 그 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 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의료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제4조에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주요사

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의료심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전문개정시 의료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

면서 의료행정의 핵심기능인 의료행위의 범위 54)와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한

계 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각각

의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등의 일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

이었고, 당시의 정부운영 형식이 위원회의 집단의사결정을 존중하기보다는 관료의

효율적 행정집행이 우선되는 분위기 때문에 의료심사위원회는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과정 중에 헌정중단사태가 일어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의료법

이 일부개정 되면서, 이 위원회는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도 갖는 중앙 및 지방

의료심사 조정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도 활동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고, 여전히 의료행위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55)

반면 일본의 의료법 전반에는 국가의 보건 시책 및 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의료법 제36조에 (공적의료기관 운영심의회)56)와 제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81.12.31]
54)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한 내용은 현재 우리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란 일응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체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55) 손명세, 이인영, 산부인과핀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23~24쪽.
56) 제36조 ① 도도부현, 도도부현지사의 자문에 응해 공적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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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의2 (의료심의회)57)에 후생대신을 자문하고, 의료제공체제의 확보를 위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의료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의회의 조

직, 위원, 전문위원, 부회, 등의 내용을 정령(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심의회

는 소화60년 처음 조직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과 더불어 국가보건

의료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심의회의 구성인력은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협회,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

료관계자, 각 민간단체, 시위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8), 이

러한 의료심의회는 일본의 보건의료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의

료심의회 활동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항을 조사, 심의시키기 위해, 조례로 공적의료기관운영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적의료기

관운영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7) 제71조의2 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외

에, 후생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의료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

해, 후생성에 의료심의회를 둔다. ②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외에, 도도부현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 의료제공체제

의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도도부현에 도도부현의료심의회를 둔다.③
도도부현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58)www .city .kobe.jp/ city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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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일본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심의회의 심의 사항

의료법의 근거 내 용

제4조

제4조의2

제7조의2

제14조의2

제29조

제30조의3,4

제30조의7

제34조

제45조

제55조, 제64조

제69, 70조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요건의 승인

특정기능병원의 요건, 명칭의 사용

공적의료기관등 병원 개설 등의 규제

의료등에 관한 사항의 게시의무

지역의료지원병원의 승인 취소

특정기능병원의 승인 취소

의료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의료계획의 작성시 기술적 사항

진료소의 요양형병상군 병상수와 관련된 사항

공적의료기관의 설치 명령시

의료법인의 설립인가 및 인가 취소사항

의료법인의 해산, 업무정지 명령시

의업, 치과의업에 관한 광고제한, 광고가능한 진료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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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요소에 의한 한국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보건의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의료법은 그 내용이 의사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으며, 장ㆍ절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나, 내용을 뒷받침하는 조문의

구성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59) 이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관련법들

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ㆍ수정하는 형식이었으며, 각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의료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문제점들은 여러 곳에서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한국 의료

법 체계의 문제점은 일본 의료법에 비교하여 우리의 법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요소에 관한 분석의 결

과에 의해 나타난 의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5.1. 법의 기본이념 및 정의 등의 부재

이는 의료법 총칙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국가보건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표현형태로서의 보건의료법률60)중

단연 기본이 되어야 할 의료법에 국가보건정책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국

가가 기본권으로 삼는 건강권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부분의 명시가 누락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들이 정리되어 있지 못

59) 국가의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체계 내지 단계에서 볼 때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순

으로 계통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의료법은 다른 의

료분야의 모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따라 관련법

규들과의 규정범위나 내용이 상충될 때 우선 적용의 순서 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또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예규 등 상하위 법규들간의 위임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
60)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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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일반적으로 법의 총칙 부분에는 그 법 전체가 추구하는 이념61)이나 원칙,

기본 원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에는 총칙 부분에 이 법의 목

적, 의료인, 의료기관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의료 또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의료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법의 영역에 방치해 두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맡겨두

는 것은 의료의 안정성 확보와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불안정한 법률환

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5.2.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부문의 문제점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부분에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정보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력부분에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률들의 전체를 조망한 의료인의 종별과 기타

관련 인력들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62), 현재 의료법이 의료

(醫療)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그 중 의사에만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가시험에 대해 2

61) 우리나라 의료법규의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이념을 따르며 헌법에 정한 국가의 보건보호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제공, 이용체계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

료이용의 권익과 편익을 보장하면서 의료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제도와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법이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

이 이와같은 이념을 지향함으로써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차후의

제도 구축시에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형원, 우리나라 의료

법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병원경영학회지 제1권제1호, 1996.
62) 다음으로 의료법과 관련하여서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이외의 의료인력의

독립 내지 조정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

정된 의료기사의 권한과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권한이 상충되는 예가 있다. 또한 동법에

원칙적으로 의료기사가 아닌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에 관련된 규정을 삽입하고 있는 것은 입

법편의사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나 원칙적으로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제공 관련인력의 권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법역을 달리하는 모순이 있다. 손

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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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항일

수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행한다라는 하나의 항으로 족하고, 그 외의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만을 나

열하고 있고, 간호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에 독자적 업무수행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판단할만한 구체적

인 기준이 없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법원의 판결은 항상 일관된 원칙이나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직역간의 분쟁의 소지는 항상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법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그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료법이나, 한국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

에관한규정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근거규정63)을 두고 각 인력별로 합당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역간 합리적 기능을 위해 면허된 행위와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인에게 주어진 의무 부분에 있어 의료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발전

을 이루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각 인력들의 보수교육 부분, 지식 발전

을 위한 부분들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국가가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부분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3) 조형원은 앞의 글에서 의료제공의 통일적 체계 확보를 위한 정비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의료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잦은 개정보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위법의 기술적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즉 의료제공의 측면에서 모법의 성격을 갖는 의료법에 장래에 제공될 다양

한 유형의 의료를 명확히 제시할 수 는 없으나 다양한 의료행위의 형태와 적어도 의료제공

체계마련의 근거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75 -



시설과 장비, 물자에 관련하여서도 의료법에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시설 및 장

비의 기준과 그 기준들의 적합성들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고 법규 이

외의 대체방법을 모색하여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

안64)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1, 2, 3차 의료기관 및

특수병원의 구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점, 의료법에 정한 의료

기관과 불일치되는 의료계획이나 의료기관 시설계획이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점등은 전체 법체계상의 모순을 발생시킨

다65)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 시켜야 하고,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평가개선

을 위한 방향 모색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3. 자원의 조직화 부문의 문제점

보건의료체계에서 기관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조직에 있어서는 일본의

의료법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의 의료법에는 기관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이 확연하게 나타

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설치명령과 국고보조 등 공공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

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의료

법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주되, 감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규제의 부분이 강화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64)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료관리원은 의료기관신임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의료기관신임제도의 경우 1917년부터 신임제도가 실시되어 현재에는 독립

된 신임기구인 JCAHO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신임제도는 정부의료사업인 메디케어 및 메디

케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대체할 수 있고 38개주에서 병원설립허가에 준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신임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 외에도 외래진료소, 호스피스, 장기요양시설, 정신보건기관, 가정진료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료관리원, 의료기관 신임제도의 현황과 과제,

1993.
65)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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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의료법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며, 의료법인의 경

우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현실

을 감안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물적 자원의 규정들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인적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살펴보

았다. 의료인 단체는 의료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단체인 만큼 의료정책의 계획과

시행의 과정에서 의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

야 한다. 의료인 단체와 가장 유사한 변호사단체의 경우 변호사법66)에 대한변호사

협회의 설립과 조직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법조윤리협의기

구, 징계 및 업무정지의 장을 따로이 구분하여 단체가 감독 및 자율 징계권을 가

지며,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

법의 의료인 단체 규정은 현재 중앙회와 그 지부, 협조의무, 감독 등 최소한의 내

용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단체의

자정기능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법적 장치나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

되어 있다. 또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역시 유사 보건의료관련위원회들이 그러하듯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에 관한 심의 사항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

의료와 관련된 인적 조직들은 그 활동을 통해 의료법 전반의 문제를 재정비하

고, 의료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 운영

의 형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66) 1949년 11월 법률 제63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변

호사의 사명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이 사명에 따라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

여,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의 자격,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무법인

(法務法人),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벌칙 등을 규정하여 전문 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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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제적 지원 구성요소의 문제점

이는 재원조달을 위한 규정의 미흡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즉 법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의 집행을 담보하는 교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통해 유인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법

체계의 운영에는 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되는 재원조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가 많이 있다.

다시말해 정부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을 강화하고 공익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법에는 의료의 공익사업성에 대

한 세부적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67)

즉 의료법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관장한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분

이 제63조 (경비보조) 부분에만 나타나 있다. 의료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

정의 부분은 독립된 장으로 구별되어 규정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5. 관리구성요소의 문제점

관리의 부분은 앞서 살펴본 자원의 조직화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집행과 실행, 감독

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국가보건의료계획에 대

한 근거규정이 없다.

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의 장을 두어 세부 내

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관련법규들이 비합리적인 구조와 체계를 재정비하

지 않는 이상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67) 손명세, 보건의료관련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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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의 부분에서는 질관리, 질감독에 대한 근거규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영국의 Independent Health Care N ational Minimum Standards Regulations의

세부항목을 근거로 분석한 한국의 의료법은 환자 보호 차원에서의 정보의 제공

및 기록의 보호 및 관리, 분쟁조정의 근거, 환자 관점의 의료 등 질적 측면은 일

본의 의료법보다 충실하였다. 즉 의료법이 환자의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의 구성 요소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5.6. 보건의료제공 구성요소의 분석

보건의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보건의료관련법률 전반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므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관련법률전반의 상충성, 중복성, 체계성들을 해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일 것이다.

상충성의 경우 법규간 또는 규정 상호간 상충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의 의료기

관의 개설, 운영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설

가능하고,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정이 강제되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68)

또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

강증진법 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들 법에 포함된 인력이나 시설,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건강증진계획의 내용 가운데 의료법과 갈등을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조항들이 발견된다. 예컨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에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

68)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

의 자유,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의

권리를 침해된다고 보고 있음. 황덕남,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 한

국의료법학회 학술세미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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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의 사항은 필연

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력 면허, 지역별 사용병상수의 초과시 의료기관개설허가

의 제한조항 등이 그러하다.

중복성의 경우도 현행 의료법에 분쟁해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성안되고 있음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한 내용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건강

증진계획의 수립 내용 등의 상호 중복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을 비영리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 등

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리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병원의 개념간에 부조화되는 현상

이 있다.69)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하

며, 행위를 평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내용적 정비와 더불어 의료체계의 정비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9) 손명세, 보건의료관련법제의 변천, 법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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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한국 의료법 체계의 개정방향

현재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으로서 보건의료법

규중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의료법이라는 그 명칭에도 불구

하고 현행 의료법은 주로 의료인들 중 의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범위를 축소ㆍ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 체계70)와 내용의 분석을 바

탕으로 의료법 체계의 개정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의료법의 재구성을 시도하

고자 한다.

6.1. 의료법의 개정방향

의료법의 개정방향의 제시에 앞서서는 의료법의 이념과 기능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절

ㆍ통제하며, 의료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장하

는 상위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들

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6.1.1. 총칙

먼저 의료법의 총칙부분에는 법 전체가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 기본 개념들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의료는 본래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등, 그 특성으

70) 한국, 일본과는 달리 의료에 관한 내용이 하나의 공중보건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랑

스의 경우, 공중보건법 총9권 중 제4권에 의료업과 보조의료업 , 제7권에 의료기관, 온

천요법시설 및 검사실 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4권 제1편 제1장은 의사, 치과의사, 조

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공통규정과 준수요건, 각 종사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기준

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각각의 의료인 조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다. 또한 제7권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환자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한 병원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동관, 강대룡, 프랑스의료법, 동림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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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으

므로 국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주고 면허를 가진 자가 아

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의료법은 총칙에서 우선적으로 의료법에서 사용하는 의료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의료가 시행되도록 의료시행의 주체 및 그 업무범위, 의료시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

한 처벌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

진하는 데 그 최종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반

을 관장하는 법인만큼 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을 추가하

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 노

력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71)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역시 중요한데,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만, 그렇다고 해서 법의 영역밖에 방치하여 두고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맡겨두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불안정한 법률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행위는 그 위반 여부에 의해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71)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판

례를 보면 행위의 실질에 착안하여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라는 입장에서 미

용성형수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다가,(대법원 1972. 3. 28, 72도342; 대법원 1978. 9.
26, 77도3156; 대법원 1981. 11. 22, 80도2974)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라고 하

면서도 의료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개념을 넓히고 있다. 또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두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라는 입장에

서 지압방법에 의한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9, 77도2191; 대법

원 1979. 5. 22, 79도612; 대법원 1981. 7. 28, 81도835) 이상에서 보았듯이 판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된다고 하기도 하다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의료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판례의 입

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혔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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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72)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의료행위는 국가가 면허한 의사(의료인)가 행하되,

진료의 전과정은 과학적ㆍ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곳에서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로 정리되고 있다.73)

다음으로는 현재 의료법 제2, 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조항들을 용어의 정

의 부분으로 구성하여 의료법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실효성 없는 요건만을 명시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6.1.2. 의료인

의료인의 장에는 두 가지 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의료인의 장에 현행 의료법에서와 같이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74), 의

료인 단체로 구분하여 의료인 전체 종별 모두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인 종

별에 공통되는 최소한의 규정만을 정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

72)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방식으로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 방식은 적법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정하여 주고, 그 이외의 의

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소극적 방식은 의료행위의 요건을 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 내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그

러나 의료의 종류 및 개별적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장 욱, 보건의료법률세미나, 연세대보건대학원 강의

자료, 2001.
73) 손명세, 이인영,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25쪽.
74) 현행의료법의 의료인의 권리의 내용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및 기구의 우선공급의 규정이 있는데 이외에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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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개별법으로 구분, 각 의료인 종별에 적합한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시험, 업무, 보수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조직에서 합의 가능한 형태의

의료인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법으로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과 한의사의수련및

자격인정에관한규정 이 인력의 양성, 수련 및 교육, 면허 및 질관리의 측면에서 비

교적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6.1.3. 의료기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관의 정의 부분과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구성 조항이 사안의 발생마다 새로

이 추가된 내용들이 많고, 실효성이 없으며, 사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이 부분의

개정시에는 먼저 의료기관의 구분과 관련하여 현행의 인력 및 시설, 장비의 기준

들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의료법에서 담고,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을 구분하여 공공의 부분은 국가가 통제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공공의 목적

달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의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율 경쟁하도록 최소한의 근거규정만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장비의 기준 등은 최소기준으로서

의 의미 상실,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유용성 상실, 법정기준의 비적절성 및 역

할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

규의 기준은 최소화하고, 규정내용도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한정하거나 법규 이외

의 관리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의료법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75)

이와 더불어 의료법인의 부분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등 의료현실을 인정하여

75)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의료기관 시설ㆍ인력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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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정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1.4. 의료행위의 제한 등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은 총칙 부분의 개념만을 정리하고 현재 제4장의 의료광

고에 관한 내용과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시켜

의료행위의 제한에 관한 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현재도 의료법 제12조에 의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

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라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우선은 총칙

부분에서 명확한 개념의 정의를 내린 후, 범위 밖의 내용들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이장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과 상충되는 제5장의2

분쟁조정 장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의료법 전반

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련위원회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위

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1.5. 재정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계획을 세우

고, 집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련 위원회의 활동 경비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되어야 한다.76)

이를 위한 근거 조항 역시 의료법이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의

장을 따로 두거나 총칙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총칙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에 명시할 것일 제안한다.

76) 재정의 부분은 민간과 공공의료를 구분하여, 조직과 재원확보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공익성을 민간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허준평, 의료법 체계의

비교법학적 연구, 연세대보건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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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감독

감독의 부분은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

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과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1.7. 벌칙

특별한 제재요건이 없는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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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의료법 개정방향에 따른 재구성

앞서 살펴본 의료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법을 재구성

하고자 한다.

제 1장 총 칙

제 조 (목적 및 의료의 이념)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계획을 세운다.

②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설정 및 추진,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 관련 위

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① 의료 및 의료행위의 정의

② 의료인

③ 의료기관

④ 기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 2장 의 료 인

제 조 (의료인의 종별)

제 조 - 모든 의료인에게 적용가능한 권리와 의무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등의 우선공급)

(의료기술등의 보호)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진료의 거부금지등)

(세탁물의 처리)

(비밀누설의 금지)

- 87 -



(기록 열람등)

(진료기록부등)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광고 과대광고등의 금지)

(신고)

제 조 (의료인단체 설립의 근거)

(중앙회와 그 지부)

(설립허가등)

(협조의 의무)

(공제사업)

(감독)

제 3장 의 료 기 관

제1절 의료기관의 종별 및 개설

제 조 의료기관의 구분

① 종별에 따른 구분

②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구별)

③ 보건소 등 기타 의료시설

제 조 (개설)

제 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제 조 (시설기준 등)

제 조 (인력기준 등)

제 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 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2절 의료법인

제 조 (설립허가 등)

제 조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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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민법의 준용)

제 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 4장 의 료 행 위 의 제 한 (심사 , 평 가 등 )

제 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제 조 (위원회의 업무)

제 조 (위원회의 운영)

제 조 (경비보조)

제 조 (이의신청)

제 5장 감 독

제 조 (지도와 명령)

제 조 (보고와 업무검사등)

제 조 (시정명령등)

제 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제 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 조 (자격정지등)

제 조 (과징금처분)

제 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 6장 벌 칙

제 조 (벌칙)

제 조 (양벌규정)

제 조 (과태료)

제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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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절ㆍ통제하며,

의료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상위법으로

서의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 비해 의료와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규정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 당위적으로도 의료와 관

련한 제반 사항은 의료법이 일차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77)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그 체계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보건의료관련법규들과의 정합성

이나 상충성, 규정의 실효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 논문

에서는 법체계가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의료법

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의료법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구성체계를 조감

해 보았다.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법의 개정 작업은 관련 법률

전체를 조망한 개정보다는 그때의 의료계 사안들을 추가하는 형태임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의 구성체계는 한국의 의료법 출발이 일본에 의한 조선의용

령 인 만큼 장과 절의 구성 및 체계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법이 의료인력, 특히 의사에 관련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의료법은 의료시설, 즉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중점을 두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의료법의 기능, 의료법과 보건의료체계의 관계를 고찰하고,

의료법이 담아야 할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성요소에 관한 구조적인 분석과 구

성 내용의 비교ㆍ연구를 시도하였다. 각 부분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 부분에 있어, 일본의 의료법은 국가의료제공의

7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규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199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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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책임이 총칙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 의료법에는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목표 설정, 헌법이 보장한 의료제공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또한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자원에 있어서는 인력의 경우, 일본은 의료법에 의료인의 정의와 종별

등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개별법에서 각 종별에 적합한 형태의 자격과 면허, 시

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 의료인의 장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관한 규정들이 주를 이루며, 기타 인력들의 내용이 보칙에 규정

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권리

부여는 한국 의료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시설의 경우에도 일본은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개설, 관리, 감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을 구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필요한 법적 뒷받침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내용은 인력 및 시설 기준, 법인제도, 장비 등의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

적을 받고 있으며, 국가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근거 규정이 충분하지 못

하다.

조직의 부분은 일본이 의료법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의료와 관련

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는 의료심의회의 법적 기반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의료인 단체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조직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과 의료체계의 합리적 방향 설정

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재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입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의료법이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불평관리(Complaints Management), 환자의 기록

및 정보관리 등 환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의 측면에서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제5장에서 살펴본 한국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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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총칙 부분에 국가보건의료의 기본 이념, 의료의

정의와 원칙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뒷

받침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관련 인력 부분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 역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수용하

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들

이 의료법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의료와 관련된 조직, 즉 관련위원회의 경우 그 권한이 축소되어 있어 의

료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할 상설 기구가 부족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관리ㆍ감독의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보건의료관

련법률들이 혼재되어 있어 의료법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체

계 전반을 조망한 관련 법규들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제1장 총칙 부분에 의료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용어들을 재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의 부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의료인 에 관한 사항들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과 같은

정도로 각 인력들에게 합리적인 양성, 수련 및 교육, 면허, 질 관리의 내용으로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제3장 의료기관 에 관한 사항들은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

한 기능의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환경과 현실을 감안하여 실용적인 규정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의료행위의 제한 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등의 금지,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광고 등 의료법 전반에 혼재되어 있는 내

용들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감독 과 제6장 벌칙 의 부분은 국민보건의료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통제를 주 논점으로 실효성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이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관장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기능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국가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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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조망한 관련법률들의 대대적인 체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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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Affairs Law enacted to secure the national health and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health care activities is the m ost fundamental law in

the health care related law system that controls m atters concerning medical

service as an righteou s operational tool to employ the process of production,

arrangement, and m anagement of health care m ore rationally.

H owever,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n Korea dose not proper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and the public dem ands, and

also does not display the function as a superior law concerning the overall

medical service; as a result, the unreality and irrationality of its system and

contents are raised . Thus, this study tried to conduct the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the organizing system, major details, examine the problem s of the

Korean medical law system, and suggest the efficient reform direction . The

problem s and reform directions occurred as a resu 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Medical Affairs Law should contain the objectiv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that the national health care aim s at

as the superior law of other health care related law s, the fundamental

- 97 -



principles and definition of the law are omitted in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 In other w ords,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establish the objec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care and insuring its efficiency, stat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arrange the clear

definitions of medical service and related term s rationally.

Second, in relation to the health care resources,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should rearrange the personnel section including qualification and license,

rights and duties, and service separately and should prepare the functional

subdivision considering the reality and the reconsolidation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in the medical institution section since its efficiency is not

secured by just stating the requ irements for m 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nd the resources for maintaining the medical system are absent. Also, in the

resource organization section, its system and funding plans should be arranged

by divid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rd, in term s of the health care system m anagement section, the

committee that can m anage and control continuously over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well as the Medical Affairs Law and suggest the

effective policy plans corresponding to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should be established by reforming the related ineffective committees with

reduced substantial authority.

Forth, even though the current Medical Affairs Law is stipulated in

emphasis on the physicians and the division of chapters and clauses are clear,

the organization of provisions that support the contents are not system atical

because the reform w ork with overall view of the Medical Affairs Law and

health care related laws are not achieved and the adequate review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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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has not been complete at the time of reform work. In other w ords,

the plans for rationalization of contents and system of the Korean Medical

Affairs Law shou ld be found .

In conclusion, the medical law should have the rational system that can

regulate the overall national health case system and activate the function of

health care. In order to rationalize the medical law system, the medical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national health

care efficiently, the related law s should obta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herence, and the system atical improvement that can view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achieved .

------------------------------------------------------------------------------------------------------------------

Key Words : Medical Law, Health Care Related Law s, National Health Care

System, Reform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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